
 

   페 놀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석탄산(carbolic acid), 수산화페닐(Phenyl Hydroxide, Phenyl hydrate), 페닌산(phenic 
acid), 페닐린산 (phenylic acid), 페닐릭알코올(phenylic alcohol), 수산화 벤젠
(hydroxybenzene), 모노하이드록시 벤젠 (monohydroxy benzene), 옥시벤젠
(oxybenzene), 페닐알코올(phenyl alcohol), 페놀알코올(phenol alcohol), 벤제놀
(benzenol), 모노페놀 (monophenol) 

(2) 물리·화학적 성질
∙ C A S N o : 108-95-2․ 분자식 및 구조식 C6H5OH
∙ 모양 및 냄새 :
   무색~분홍색의 결정형 고체, 특유의 달콤하고 타르와 같은 냄새(냄새 역치 0.04 ppm)
∙ 분 자 량 : 94.11 (1 ppm = 3.52 ㎎/㎥ :20℃)․ 비 중 : 1.071 (20℃)
∙ 녹 는 점 :  40.85℃․ 끓 는 점 : 182℃
∙ 증 기 밀 도 :  3.24․ 증 기 압 : 0.35 ㎜Hg (25℃)
∙ 인 화 점 :  79℃ (밀폐상태)․ 폭 발 한 계 : 공기 중 1.7~8.6% (vol %)
∙ 전 환 계 수
∙ 용 해 도 : 물(1 g/15 ㎖)과 벤젠(1 g/12 ㎖)에 잘 녹는데 이때 pH는 6이다. 그 외 클

로로포름, 알코올, 에테르, 이황화탄소, 글리세롤, 바셀린, 휘발성 오일, 알칼리 수산화
물에 매우 잘 녹는다. 그러나 석유 에테르류에는 녹지 않는다.

∙ 기 타
   열에 불안정하고, 강한 산화제 특히 차아염소산칼슘과 접촉하면 불이 나고 폭발함. 연소

할 때는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와 증기가 발생함. 플라스틱류, 고무류 및 피복제를 상
하게 하며, 뜨거운 페놀 용액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납 및 아연 등 금속을 부식시킴.

(3) 발생원 및 용도
 1) 소독제
 2) 화학분석 시약
 3) 인공수지의 생산
 4) 방향족 화합물 등 유기화합물의 생산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1) 소독작업, 화학분석실험, 인공수지, 유기화합물 및 염료의 생산 공정

 

2) 자동차 배기가스

 

3) 흡연

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흡입(60~80% 정도 폐에 축적), 피부 노출, 섭취 등 모든 경로를 통해 빠르게 
흡수된다. 페놀은 증기, 액체 및 고체도 1차적으로 경피흡수 된다. 페놀 증기의 경피 
흡수 능력은 흡입에 의해서 흡수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 대사 : 소변으로 배설되는 주요 대사산물은 페놀 황산염(phenol sulfate), 페놀 글루쿠
로나이드 (phenol glucuronide), 하이드로퀴논 루쿠로나이드 (hydroquinone 
glucuronide)이다.

 

∙ 배설

 

: 흡수된 페놀의 일부는 그대로(특히 고용량에서), 일부는 대사되어 16시간 이내
에 대부분 소변을 통해 배설된다. 그 외 일부는 호기나 대변을 통해 배설된다.

 

∙ 반감기

 

: 자원자를 대상으로 흡입 및 피부 노출을 한 연구에서 반감기는 약 3.5시간으
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Bentur Y 등은 반감기가 약 13.86시간이라고 보고하였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급성 노출 시는 조직에 대한 부식작용이 강하다. 전신 중독은 어떤 경로로 흡수되어도 
생기지만 특히 경피흡수에 의해서 잘 생긴다. 인간에서의 치사량은 50~500 ㎎/㎏이며 감
수성이 있는 사람에서는 저농도 노출에서도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
다. 대개 중추신경계, 심장, 혈관, 폐 및 신장에의 독성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간, 신 
및 호흡기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특히 페놀의 독성에 민감하다.

  

ⅰ.  눈, 피부, 비강, 인두

 

: 눈, 점막 및 피부를 자극하며, 페놀 용액은 조직에 대한 부
식작용이 강해서 피부 노출 시 통증, 국소 마취, 창백, 피부박탈, 괴저, 화상, 가피형성, 
피부색조의 변화 등이 나타난다. 또한 희석된 용액에 닿으면 심한 피부염이 유발된다. 
고농도의 용액은 사람의 눈을 심하게 자극하여 결막종창과 각막혼탁, 지각과민을 유발
하며, 시력손실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ⅱ. 비뇨기계

 

: 짙은 색 소변, 소변 감소, 대사성 산증, 급성 세뇨관 괴사 등 신장 독성을 



 

나타낸다.
  ⅲ. 신경계 : 중추신경계 자극 및 억제 증상, 경련, 쇼크, 섬망, 혼수, 의식소실이 나타날 

수 있다.
  ⅳ. 호흡기계 : 흡입 시 기침 등 호흡기 자극증상, 협착음 등이 나타나며, 폐부종을 야기

할 수 있다. 흡입 후 호흡 시에는 향긋한 냄새가 난다. 그러나 페놀은 증발성이 낮기 
때문에 산업장에서 심한 호흡기 장해를 일으키는 일은 드물다.

  ⅴ.  위장관계 : 섭취 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토혈 및 혈변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위장관 점막의 부식 및 염증을 초래한다. 드물지만 시간이 지난 후 식도협착이 발생
할 수 있다.

  ⅵ. 심혈관계 : 빈맥, 저혈압 및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ⅶ. 간담도계 : 간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2) 만성 건강영향
  ⅰ. 신경계
   - 만성적인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통 및 근무력 등이 발생한다.
  ⅱ. 비뇨기계
   - 지속적인 노출 후 짙은 색 소변, 신장염 등이 나타나며, 만성적인 노출 시 특히 신장

독성이 강하다.
  ⅲ. 눈, 피부, 비강, 인두
   - 만성적인 노출 시 구내염 발생할 수 있으며, 검은 색소침착(조직 갈변증, 

ochronosis)이 생긴다.
 ⅳ. 위장관계
 - 만성적인 노출 시 메스꺼움, 타액분비, 설사, 식욕감퇴 등이 발생한다.
 ⅴ. 간담도계
 - 만성적인 노출 시 간염이 발생할 수 있다.
 ⅵ. 기타
 - 쥐와 생쥐에 임신 6일에서 15일까지 위내에 각각 120 ㎎/㎏ 에서 280 ㎎/㎏ 까지 투

여하면 투여량에 따라 태자에 독성이 나타났으나 최기작용은 없었다. 소련의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임신기간 중 0.13 및 1.3 ppm 농도에 노출되면 태자의 손실과 출생 
후의 조기사망률이 증가한다고 한다.

 3) 발암성
   쥐 또는 생쥐에 페놀을 2,500 또는 5,000 ppm씩 물에 섞어서 13주 동안 발랐을 경우 

52주 후에 14마리 중 5마리에서 유두종이 생겼고 72주 후에 섬유육종이 1례 생겼다. 페
놀은 비 특이적인 자극제이나 대량의 페놀이 피부에 반복해서 닿으면 종양발생이 촉진된



 

다. 저 농도의 페놀을 투여한 쥐에서는 백혈병과 임파종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03주 동안 2,500~5,000 ppm 농도의 페놀을 음료수에 섞어서 쥐와 생쥐에 먹였
을 때에는 발암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각종 목재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페놀에 노출되었을 경우 
구강 및 호흡기 종양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연구가 대상자수
가 적고 다른 물질과 함께 노출되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 아
직까지 사람이나 쥐에 대한 페놀의 발암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IARC : 3, ACGIH : A4)

(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한국(고용노동부, 2013) TWA : 5 ppm(19 ㎎/㎥) STEL : -
  - 미국(TLV; ACGIH, 2011) TWA : 5 ppm(19 ㎎/㎥) STEL : -
  - 기준설정의 근거 : 자극증상, 중추신경계 증상 그리고 심혈관계, 간, 신장해가 나타나

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

(4) 생물학적 모니터링
  - 미국(BEI; ACGIH, 1999) : 작업종료 직후 채뇨, 소변 중 총 페놀 배설량 : 250 ㎎/g 

Cr
  - 미국(NIOSH) : 소변 중 총 페놀 배설량 : 4.5~20.7 ㎎/g Cr(비직업성 노출), 300 ㎎

/g Cr(잠정적 정상치)
  - 독일(BAT; DFG, 1999) : 작업종료 직후 채뇨, 소변 중 총 페놀 배설량 : 300 ㎎/ℓ
 * 소량의 티몰(thymol : 100~300 ㎎)을 방부제로 사용한다.
 * 냉장하는 경우에는 4일, 냉동하는 경우에는 최소 3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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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문진항목

- 페놀은 피부, 폐 및 위장을 통해 몸에 쉽게 흡수될 수 있다. 어느 경로로의 노출이

든 페놀에 의한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 피부와 눈의 증상은 노출된 량과 노출 시간에 따라 가볍거나 중한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 페놀의 호흡기 노출시에는 코, 목구멍 및 폐, 기관지의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폐에 

심한 손상을 입으면 폐수종으로 호흡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 페놀을 경구로 삼켰을 때는 소화기관의 점막 손상으로 내부 출혈이 발생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심할수록 증상은 더 심하다. 

- 뇌는 페놀 노출시 매우 민감한 장기이다. 

- 흡수된 페놀은 규칙적인 호흡을 통제하는 뇌의 기능을 방해하여 발작과 혼수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심장의 리듬을 변화시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 기침, 천명음

 ▶ 호흡곤란, 가쁜 호흡, 흉통

 ▶ 불규칙한 심장박동, 가슴 두근거림

 ▶ 피부의 발적이나 통증, 피부 화상부위에서 고름과 같은 분비물

 ▶ 원인 불명의 졸림, 현기증, 두통, 실신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
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

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

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라. 이학적 검사항목
 ※ 간·신장·호흡기·눈·피부·신경계에 유의하여 진찰

 ※ 페놀은 어떤 경로로 노출되든 전신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페놀은 부식성이 있어 접

촉 부위에서 화학 화상을 일으킨다. 전신 중독의 증상은 초기의 일시적인 중추 신경 자극

을 포함하며, 혼수 상태 및 발작은 몇 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말초신경 손상 ( 

축삭의 탈수초화)을 유발할 수 있다. 노출 후 최대 18 시간까지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

다. 다른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메트헤모글로빈 혈증, 용혈성 빈혈, 다량 발한, 

저혈압, 부정맥, 폐부종 및 빈맥 등.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2) 심혈관계, 호흡기계
 1) 심음 및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 청색증, 심계항진 등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

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중격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

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

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색조변화, 손톱의 변형, 황달

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4) LFT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T.CHO, LDL, HDL, TG
 6)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7) 요 중 페놀 (81.5 mg/L 이상의 요중 페놀 수치 또는 250 mg/g 이상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페놀의 과다노출 의미) 
 8) 용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말초 혈액 도말검사
 9) urinalysis and plasma free hemoglobin and haptoglobin analyses,
    methemoglobinemia 검사

※ 요 중 페놀 검사는 임상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지만, 노출을 기록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다. 

81.5 mg/L 이상의 요중 페놀 수치 또는 250 mg/g 이상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페놀의 과

다 노출을 의미한다. 이들 환자는 페놀의 전신 독성의 증상 (중추신경 자극 증상, 우울증, 

혼수 및 발작, 메스꺼움, 구토, 설사, 메트헤모글로빈 혈증, 용혈성 빈혈, 다량 발한, 저혈

압, 부정맥, 폐부종 및 빈맥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Cardiac Marker

바. 응급처치 지침

(1) 피부가 페놀로 오염된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의료진은 보호복과 장갑(부틸 고무장갑 및 
앞치마)을 착용하여 의료진을 보호한다. 페놀은 대부분의 고무 및 섬유 또는 크림을 쉽
게 통과하지만 부틸 고무는 피부보호 효과가 뛰어나다. 페놀에 심하게 흠뻑 적힌 의복
이나 페놀을 섭취한 희생자의 토사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방출된 증기에 2차적으로 오
염될 수 있다. 

(2) 환자의 오염 제거는 페놀 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 신속
한 오염 제거는 환자의 생존 확률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신속히 오
염된 의복을 벗기고 피부를 완전히 씻어낸다. 의식이 있는 환자는 자신의 오염 제거를 
도울 수 있다. 오염된 의복과 개인 소지품을 2중으로 가방에 담아 격리시킨다. 오염원
이 제거된 후에는 2차 오염 위험은 없어진다.  

(3) 고압 샤워로 씻은 후(물의 양이 적으면 단순히 페놀을 희석하고 노출 면적을 넓힐 수 
있다) 에는 피부를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낸다. 오염 제거는 페놀 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한다. 오염된 의복과 개인 소지품을 2중으로 가방
에 담아 격리한다. 

- 노출된 페놀을 50% 로 희석할 수 있는 low-molecular-weight polyethylene glycol 
(PEG 300 또는 PEG 400)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닦는다. 페놀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계
속해서 치료한다. 

- PEG가 없으면 대신 글리세린 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 PEG,  글리세린 용액 중 어느 것
도 이용할 수 없다면 고압 샤워로 씻은 후 피부를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
낸다.

- 어린이 또는 노인을 오염 제거 할 때 저체온증에 주의한다. 



 

(4) 의료인은 소아 환자의 경우 보호구 착용으로 인해 공포를 조장하여 처치하기가 좀 더 
힘들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5) 소아 환자들은 몸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체표면적 때문에 피부를 통해 흡수 
되는 독성 물질들에 더 취약하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은 소아들이 손을 입에 갖다 대는 
빈도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소아들의 구강도 검사해야 한다. 

  
(6) 기도, 호흡, 혈액 순환을 평가하고 보조한다. 호흡 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 삽관을 

통해 기도와 호흡을 확보한다. 만약 불가능 하면 기관 절개나 윤상 갑상 연골 절개와 
같은 외과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7) 기관지 경련이 있는 환자들은 분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교감신경 자극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나 심장 감작제를 사용하는 것이 고령의 심장질환자의 경우 부
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 

⟹ 소아의 경우 천명음이 들릴 경우 에피네프린 에어로졸을 처치한다.(2.5cc 증류수에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용액 0.25~0.75ml을 혼합하여 20분 간격으로 처치한다.).

(8) 중증 환자는 심장 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고농도 페놀에 노출되면 초
기 혈압 상승을 일으키고 점차 심한 저혈압과 쇼크를 유발할 수 있다. 페놀에 대한 피
부 노출 후에도 심장 부정맥과 서맥이 보고되고 있다.

(9) 눈 부위 노출 혹은 자극 증상이 있을 때, 최소 15분 이상 혹은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담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한다. 만약 부식성 물질이 의심 
되거나 통증이나 손상이 명확하다면 환자를 중환 처치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계
속 안구를 세척한다.)

(10) 음독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
하고 증상이 없으며 정상 구역반사를 보인다면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을 
1g/kg용량(보통 성인 60~90g, 소아 25~50g)으로 투여한다. 탄산 음료와 빨대가 있으
면 소아 환자들에게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을 제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11)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환자에게는 120~240ml의 우유, 달걀 흰자 또는 젤라틴 용



 

액을 준다.
   (환자가 토한 오염물은 직접 접촉 위험이나 페놀 기체가 생성될 위험 등의 간접 접촉 

위험이 있어 의료진이나 주변인들이 접촉 시 2차적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밀폐
된 공간에 고립 저장해야 한다.)

(12) 소아 환자는 많은 양의 부식성 물질을 섭취하지 않으며, 비위관 삽관으로 인한 천공의 
위험 때문에 내시경으로 관찰하며 비위관을 삽입하지 않았다면, 위세척은 권장되지 않
는다.

(13) 페놀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숯을 이용한 활성탄 혈액관류(charcoal hemoperfusion)
는 혈액에서 유리된 페놀을 제거 할 수는 있고, exchange transfusion은 페놀 중독
의 치료에 제안되어 왔지만 임상적 가치는 증명되지 않았다. 

(14) 환자는 메트헤로글로빈 혈증(methemoglobinemia)을 검사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환
자는 1~2 mg/kg 의 1% methylene blue를 정맥 내로 서서히 투여하여 치료해야 한
다. 추가 용량이 필요할 수 있다.

(15) 제염시에도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의 생체 활력징후가 불안정 
하거나 의식이 없다면 ALS 프로토콜대로 진행함으로 제염을 대치한다. 

[ 전신 화상시 처치 ] 

(1) 페놀 액체에 피부가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빠르게 흡수되어 전신 독성에 
기여할 수 있다. 

(2) 페놀에 의한 화학적 화상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의료진은 보호복과 장갑(부틸 고무장갑 
및 앞치마)을 착용해야 한다. 

(3) 열에 의한 화상에 준해 치료한다. 

(4) 고압 샤워로 씻은 후(물의 양이 적으면 단순히 페놀을 희석하고 노출 면적을 넓힐 수 
있다) 에는 피부를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낸다. 

(5) 노출된 페놀을 50 %로 희석 할 수 있는 low-molecular-weight polyethylene glycol 
(PEG 300 또는 PEG 400)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닦는다. 



 

(6) 페놀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한다. 
(7) PEG가 없으면 대신 글리세린 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 

(8) PEG, 글리세린 용액 중 어느 것도 이용할 수 없다면 고압 샤워로 씻은 후 피부를 적어
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낸다.

(9) 소아 환자들은 몸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체표면적 때문에 피부를 통해 흡수 
되는 독성 물질들에 더 취약하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은 소아들이 손을 입에 갖다 대는 
빈도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소아들의 구강도 검사해야 한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강한 페놀 용액의 접촉시 눈 표면의 흐림, 눈의 염증 및 눈꺼풀 화상을 포함하여 심한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2) 적절한 안구 세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적어도 15분 이상 혹은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많은 양의 미지근한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시력(Visual acuity)을 테스
트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
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페놀 기체에 흡입 노출된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한다. 

(2) 기관지 경련이 있는 환자들은 분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교감신경 자극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나 심장 감작제를 사용하는 것이 고령의 심장질환자의 경우 부
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 

⟹ 소아의 경우 천명음이 들릴 경우 에피네프린 에어로졸을 처치한다.(2.5cc 증류수에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용액 0.25~0.75ml을 혼합하여 20분 간격으로 처치한다.)

(3) 중증 노출 환자는 심장 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고농도 페놀에 노출되
면 초기 혈압 상승을 일으키고 점차 심한 저혈압과 쇼크를 유발할 수 있다. 페놀에 대
한 피부 노출 후에도 심장 부정맥과 서맥이 보고되고 있다.



 

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 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호흡기계,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등의 이
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 인후두 부위에 직접 페놀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
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
야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에 관한 문진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페놀 노출에 의한 중추신경 자극 증상, 우울증, 혼수 및 발작, 메스꺼움, 구토, 설사, 

메트헤모글로빈 혈증, 용혈성 빈혈, 대사성 산증, 다량 발한, 저혈압, 부정맥, 폐부종 
및 빈맥 등의 증상 발생시 추가적 조치를 위해서이다.

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2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2) 노출 후에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3)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 폐부종이나 중추신경계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
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4)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6)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
다.

자.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페놀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페놀이란 무엇입니까?

   페놀은 투명, 반투명, 연 분홍색의 결정체, 백색 분말 또는 투명한 액체로 존재합니다. 
페놀은 달콤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플라스틱, 수지, 비
료, 도료, 사진 현상액 및 일부 의약품 등의 제품 생산에 사용됩니다.

2. 페놀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페놀에 의한 중독 증상은 페놀이 피부 또는 눈을 통해 흡수 되었을 때, 호흡기로 흡입 
되었을 때, 또는 입으로 삼켰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와 눈의 증상은 노출된 량
과 노출 시간에 따라 가볍거나 중한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페놀의 호흡기 노출에
도 코, 목구멍 및 폐, 기관지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에 심한 손상을 입히면 
폐수종으로 호흡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페놀을 경구로 삼켰을 때는 소화기관의 점막 
손상으로 내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심할수록 증상은 더 심합
니다. 페놀은 피부, 폐 및 위장을 통해 몸에 쉽게 흡수됩니다. 뇌는 페놀 노출시 매우 
민감한 장기이며, 흡수된 페놀은 규칙적인 호흡을 통제하는 뇌의 기능을 방해하여 발작
과 혼수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의 리듬을 변화시켜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페놀 중독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페놀에 대한 해독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치료할 수 있으며 노출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페놀에 심각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페놀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안과의사가 눈에 특별한 염료를 넣고 
확대 장치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페놀을 경구로 삼킨 경우, 위장에 페놀을 흡
수하는 활성탄을 함유한 용액을 제공받았을 수 있습니다.

4. 향후 건강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단일 소량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발생하
거나 장기간 인체에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심한 노출 후 최대 24 시
간 동안 어떠한 증상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되어 발생 가능한 증상은 호흡
기나 중추 신경계 증상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24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페놀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의사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흉부 X 선 검사, 심장 모니터링 검
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심장, 신장, 폐 또는 신경계의 손상 여부를 확
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출이 심하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페놀을 소변에
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출된 모든 경우에 노출평가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
니다. 

6. 페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기침, 천명음

▶ 호흡곤란, 가쁜 호흡, 흉통

▶ 불규칙한 심장박동, 가슴 두근거림

▶ 피부의 발적이나 통증, 피부 화상부위에서 고름과 같은 분비물

▶ 원인 불명의 졸림, 현기증, 두통, 실신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전화번호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 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  
     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나 “유해가
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